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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천 시 공 보
제447호(2)

 사천시 고시 제 2016 – 74호

공유수  점 ․사  실시계획 승인 사항 고시

 「공유수  리 및 매립에 한 법률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

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  점 ․사 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6.  4.  7.

사   천   시   장

 1. 점 ․사 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15-7호(2015. 12. 18.)

 2. 점 ․사 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 ㆍ주소

  ❍ 성  : 사천시장( 로과장)

  ❍ 주 소 : 경남 사천시 현  시청로 77

 3. 점 ․사 의 적(공사내 )

  ❍ 바다케이블카 간 주 1식

 4. 점 ․사 (공사)의 장소

  ❍ 경남 사천시 방동 681-2번 선 공유수

 5. 점 ․사  실시계획 승인사항

  ❍ 승인번호 : 제2016-2호(2016. 3. 30.)

  ❍ 공사 간 : 2016. 3. 30. ~ 2017. 12. 31.

 6. 점 ․사  실시계획 승인일자 : 2016. 3. 30.

 7. 점 ․사  실시계획 승인 조건

  ❍ 점 ․사  신고조건에 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 ,

     이 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  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

     합니다.

  ❍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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